
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[별표 2] <개정 2024. 12. 10.>

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수립시기(제9조제2항 관련)

근 거 법 령 사 업 수 립 시 기

「택지개발촉진법」 택지개발사업

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에 따른 택지개

발지구 지정 후 6개월 이내. 다만, 개발면

적이 330만㎡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의 

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.

「주택법」

주택건설사업 「주택법」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

따른 주택건설·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이

전까지
대지조성사업

「민간임대주택에 

관한 특별법」

공공지원민간임대

주택 개발사업

다음 각 호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

1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6

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

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

1년이 되는 날

2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28

조제1항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

공급촉진지구계획 승인을 받는 날

「도시개발법」 도시개발사업

1.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제1항 본문에 따

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

우: 「도시개발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

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이전까지

2. 「도시개발법」 제4조제1항 단서에 따

라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

우: 다음 각 목의 날 중 먼저 도래하는 

날까지

  가. 「도시개발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

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있은 날

부터 1년이 되는 날

  나. 「도시개발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

도시개발사업의 계획 수립 고시가 

있은 날

「관광진흥법」 관광지조성사업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



관광단지조성사업 성계획승인 이전까지

「국토의 계획 및 

이용에 관한 법률」
유원지설치사업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

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이전까지

「온천법」 온천개발사업
「온천법」 제7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승

인 이전까지

「자연공원법」 공원사업

-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: 「자연

공원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원사

업시행계획 결정·고시 이전까지

- 비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: 「자

연공원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원

사업시행허가 이전까지

「지역 개발 및 지

원에 관한 법

률」

「지역 개발 및 

지원에 관한 

법률」에 따른 

지 역 개 발 사 업

(법률 제

12737호 지역 

개발 및 지원

에 관한 법률 

부칙 제4조제3

항에 따라 지

역 개 발 사 업 구

역으로 보는 

종전의 「지역

균형개발 및 

지 방 중 소 기 업 

육성에 관한 

법률」에 따라 

지 정 ᆞ 고 시 된 

지 역 종 합 개 발

지구에서 시행

하는 지역개발

사업만 해당한

다)

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

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이전

까지

「경제자유구역의 

지정 및 운영에 관

한 법률」

경제자유구역 개

발사업

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

법률」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지정 

이전까지


